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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1.� 들어가며

최근� 일본에서는� 인터넷상의� 해적판을� 유통하는� 행위나� 그� 유통을� 조장하는� 행위가�

만연하여�해적판�피해가�커지고�있다.1)�이에�대한�대책으로써� 2020년� 10월� 1일�저작

1)�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⦁基本問題小委員会,� '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⦁基本問題小委員会報告書',�
2019年 2월,� 3頁는� 일본의� 전기통신대학의� 조사에� 의하면� 방송� 프로나� 애니메이션� 작품을� 대상으로� 한� 샘플� 조
사� 결과� 리치사이트� 등의� 링크� 정보를� 통한� 동영상� 평균� 시청� 횟수가� 그렇지� 않은� 동영상에� 비하여� 약� 62배라고�
소개하고� 있다(https://www.bunka.go.jp/koho_hodo_oshirase/hodohappyo/__icsFiles/afieldfile/2019/02/05/
a1413423_01_1.pdf)(2022년� 5월� 24일� 열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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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법�개정2)에�따라�제113조�제2항∼제4항(이하�조문만�표시함)을�신설하여�리치사이

트･리치어플리케이션(이하� '리치사이트�등'이라고�함)�규제가�시행되고�있다.�이하에서는�
개정�저작권법�내용을�확인하고�올해�들어�적발된�형사�사건을�중심으로�소개한�후�이�

사건들과� 개정� 저작권법과의� 관계� 그리고� 시사점을� 도출한다.

1)� 리치사이트� 등의� 정의

일본�저작권법은�침해�저작물�등3)에�관한�송신처식별부호�등(URL�등의�링크�정보를�

말한다.� 이하� '링크� 정보'라고� 함)4)의�이용을� 조장하는� 형태로� 게재되어� 있고� 그� 링크�

정보가� 강조� 표시되어� 있는� 등,� 링크� 정보의� 제공� 형태나� 내용에� 비추어� 공중을� 침해�

저작물�등에�일부러�유도하는�것으로�인정되는�웹사이트�등5)� (및�프로그램)을� '리치사이

트'� (및� '리치어플리케이션')이라고�규정하고�있다(제113조�제2항�제1호イ･제2호イ).�이�
유형은�웹사이트�운영자�등이�이용자를�침해�저작물�등에�유도하기�위하여�디자인이나�

표시�내용�등을�만들어�넣은�경우�등을�말하며�질적으로�악질인�행위�규제를�염두에�둔�

규정이라고� 말할� 수� 있다.6)�

이�외에도�제공되는�링크�정보의�수,�링크�정보의�총수에서�차지하는�비율,�이용�편의

를�위한�분류�또는�정리나�구성�상황�등에�비추어�주로�공중에�의한�침해�저작물�등의�

이용을�위하여�이용되고�있는�것이라고�인정되는�웹사이트� (및�프로그램)도�리치사이트�

등에�해당되는데(같은�항�제1호ロ･제2호ロ),�이�유형은�앞의�경우처럼�웹사이트�운영자�

2)� 신현철,� '일본,� 리치사이크의� 규제와� 위법� 다운로드에� 대한� 저작물� 보호의� 확대',� C� Story� 제22호,� 2020년� 6월,�
12면-15면,�

3)� '침해� 저작물� 등'은� 저작권,� 출판권� 또는� 저작인접권을� 침해하여� 업로드된� 저작물� 등을� 말하고� 이차적� 저작물인� 경
우에는� 번역저작물만이� 여기에� 해당한다.� 谷川和幸,� 'リーチサイト規制',� 法律時報第92巻第8号,� 2020年 7月,�
91頁에� 의하면� 위법하게� 업로드된� 애니메이션의� 링크� 정보가� 리치사이트⦁리치어플에� 제공되어� 있는� 경우� 만화가
는� 해당� 링크� 정보를� 제공한� 자에� 대하여� 금지청구� 등을� 할� 수� 없게� 되지만� 애니메이션의� 제작위원회의� 입장에서�
본다면� 애니메이션� 작품은� 공중송신권을� 침해한� '침해� 저작물� 등'에� 해당하기� 때문에� 링크� 정보� 등의� 제공자에� 대
하여� 금지청구� 등을� 할� 수� 있게� 된다.�

4)� '송신처식별부호� 등'이란� URL� 또는� 그� 이외의� 부호� 등의� 정보이며� 그� 제공이� URL� 제공과� 동일하거나� 유사한� 효
과를� 나타내는� 것을� 말한다(일본� 저작권법� 제113조� 제2항� 본문).�

5)� '웹사이트� 등'이란� URL� 중� 인터넷에서� 개별� 전자계산기를� 식별하기� 위하여� 사용되는� 부분이� 공통되는� 웹� 페이지의�
집합체를� 말한다(일본� 저작권법� 제113조� 제4항).� �

6)� 松田政行編,� '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� 別冊 平成30年⦁令和2年改正解説',� 勁草書房,� 2022年,� 274頁[大野雅
史].

� 2.� 개정�저작권법의�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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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이�디자인이나�표시�내용�등을�만들어�넣지는�않았지만�게시판�등�투고형�사이트에서�

이용자가�침해�저작물�등의�링크를�다수�게재하여�결과적으로�침해�저작물�등의�이용을�

조장하는�경우를�말하며�양적으로�악질인�행위�규제를�염두에�둔� 규정이라고�말할�수�

있다.7)

2)� 규제� 대상� 행위와� 규제� 내용

가.� 침해� 저작물� 등에� 대한� 링크� 정보의� 제공� 행위

링크�정보의�제공자가�링크�정보에�연결된�저작물�등이�①침해�저작물�등이라는�것을�

알고�있는�경우(고의)�또는�알�수�있었다고�인정되는�상당한�이유가�있는�경우(과실)에�

있어서�②리치사이트�등을�통한�③링크�정보의�제공�행위를�침해�행위로�보고�있다(제

113조�제2항).�따라서�링크�정보에�연결된�저작물이�침해�저작물�등이라는�것에�대하여�

과실� 없이� 모르는� 경우에는� 링크� 정보를� 제공하여도� 권리� 침해라고� 할� 수� 없다.� ①의�

주관적�요건을�둔�이유는�링크�정보에�연결된�저작물이�침해�저작물�등에�해당하는지에�

관한�판단이�쉽지�않고�주관적�요건�없이�침해를�인정하게�되면�표현�활동이�저해될�우

려가� 있기� 때문이다.8)�

링크� 정보의� 제공자에� 대해서는� 다음과� 같은� 민사적･형사적� 책임을� 물을� 수� 있다.�

나.� 리치사이트� 등의� 운영자의� 방치행위

리치사이트�등의�운영자가�➀해당�리치사이트�등에서�이용자에�의한�링크�정보가�제
공되고�➁해당�링크�정보에�연결된�저작물�등이�침해�저작물�등이라는�것을�알고�있는�
경우(고의)�또는�알�수�있었다고�인정되는�상당한�이유가�있는�경우(과실)에�있어서�➂해
7)� 주6,� 275頁[大野雅史].
8)�茶園成樹,� '年報 知的財産法2020-2021� [法改正の動き]海賊版対策と令和2年著作権法改正',�日本評論社,� 2020

年,� 27頁.

링크� 정보�

제공자

민사규제
⦁링크� 정보의� 삭제청구� (제112조)
⦁손해배상청구� (제114조,� 일본� 민법� 제709조)

형사규제

⦁3년� 이하의� 징역� 또는� 300만엔� 이하의� 벌금,� 병과
� � (제120조의� 2� 제3호)�

⦁친고죄� (제123조�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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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�침해�저작물�등의�이용의�용이화를�방지하는�조치를�취하는�것이�기술적으로�가능함

에도�불구하고�해당�조치를�취하지�않은�행위를�침해�행위로�보고�있다(같은�법�제113

조�제3항).� 앞에서�말한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�행위가�권리�침해에�해당하는�이상,�그�링크�

정보의�존재를�알면서�방치하는�리치사이트�등의�운영자는�적극적인�방치를�이유로�자

신이� 침해� 주체에� 해당하게� 된다.

다만�직접적으로�리치사이트�등의�운영을�하지�않는�범용�플랫폼�서비스�제공자(예를�

들어�YouTube�전체를�관리�운영하는�Google이나�기본적으로�적법한�어플리케이션을�

제공하지만�일부�위법한�리치어플리케이션이�섞여있는�App�Store�등)는�원칙적으로�규

제� 대상에서� 제외되지만9)� 저작권자� 등으로부터� 링크� 정보의� 삭제� 요청이� 있었음에도�

불구하고�정당한�이유�없이�상당�기간�동안�대응하지�않은�경우�등�저작권자�등의�이익

을�부당히�해친다고�인정되는�특별한�사정이�있는�경우에는�규제의�대상으로�본다(같은�

항� 괄호규정).

리치사이트�등의�운영자에�대해서는�다음과�같은�민사적･형사적�책임을�물을�수�있다.�

리치사이트�등의�규제가�시행된�후�개정�저작권법이�처음�적용된�형사�사건은� 2020

년� 11월,�해적판이라는�것을�알면서�인터넷상에�공개된�성인�동영상�파일�링크�정보를�

모아서�이용자가�시청할�수�있도록�유도한�혐의로�리치사이트의�운영자� 2명이�체포된�

사건이다.10)� 이� 사건� 이후에도� 형사�사건은� 이어지고� 있으나� 판결문이� 공개된�사건은�

없고� 민사� 사건은� 아직� 발생하지� 않은� 것으로� 보인다.

이하에서는� 개정� 저작권법이� 적용되지는� 않았지만� 저작권법� 개정의� 발단이� 된� 형사�

9)�茶園成樹,� '著作権法',�第3版,�有斐閣,� 2021年,� 135頁[陳思勤].
10)� 변호사� 닷컴� 뉴스,� '해적판에� 유도-리치사이트의� 운영자� 처음� 적발',� 2020년� 11월� 27일(https://news.line.me/a

rticles/oa-bengo4com/aa6b0cc3418e)(2022년� 5월� 25일� 열람).

리치사이트�

등의� 운영자�

민사규제
⦁링크� 정보의� 삭제� 청구� (제112조)
⦁손해배상청구� (제114조,� 일본� 민법� 제709조)

형사규제

⦁5년� 이하의� 징역� 또는� 500만� 엔� 이하의� 벌금,� 병과
� � (제119조� 제2항� 제4호･제5호)�
⦁친고죄� (제124� 제1항� 제1호)

3.� 저작권법� 위반� 형사� 사건의� 소개

https://news.line.me/articles/oa-bengo4com/aa6b0cc3418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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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�판결문의�개요와�인터넷�기사를�중심으로�올해�들어�개정�저작권법에�적용된�형

사� 사건� 3건을� 간단히� 소개하기로� 한다.�

1)� '머나먼� 꿈의� 터(はるか夢の址)'� 형사� 사건의� 소개

일본�최대의�리치사이트라고�불리는� '머나먼�꿈의�터(はるか夢の址)'에�관한�형사�사
건이다.�이�사건에서는�피고�3명(웹사이트�운영･관리자,�기술�담당자,�투고�관리자)이�저
작권자의�허락을�받지�않고�만화�등�68편의�서적�데이터를�서버�컴퓨터에�기록�저장한�

뒤,�이에�대한�링크�정보를�자신들이�운영하는�웹사이트에�업로드�한�행위가�저작권(공

중송신권)� 침해죄의� 공동정범에� 해당하는지가� 문제되었다.

일본�고등재판소는�범죄의�실행�행위가�침해�저작물의�업로드�행위와�그�링크�정보의�

기록�행위로�구성된다고�보았다.�또한�동�재판소는�피고인들은�묵시적�의사�연락�하에�

자신들이�운영하는�웹사이트에�침해�저작물�등의�제목･저작자명�및�링크�정보를�기록하
고�침해�저작물이�다수�존재하는�것을�알면서�이용자에�의한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에�대하여�

단계적�우대�제도를�운영하며�침해�저작물의�익명�투고�방법�및�전자�서적의�저작권�보

호�기술의�해제�방법을�소개하는�등,�지속적인�웹사이트의�운영을�통하여�침해�저작물의�

업로드�행위나�이용자에�의한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을�조장하였다고�하여�저작권�침해죄의�

공동정범에� 해당한다고� 판결하였다.11)�

2)� 형사� 사건의� 소개

올해�들어�계속해서�리치사이트�운영자의�형사�사건이�대중�매체를�통해�전달되어�침

해�저작물의�이용에�대한�경각심을�불러일으키고�있다.�주로�리치사이트의�운영자에�관

한�사건이며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�행위(제113조�제2항)가�문제가�된�사건은�아직�발생하지�

않은� 것으로� 보인다.

➀ 이�사건은�해적판�성인�애니메이션과�영화�등의�동영상� 3만�편을�공개한�해적판�
사이트의�링크�정보를�제공하여�이용자를�유도함으로써�광고�수입을�얻고�있는�리치사

이트의� 운영자� 1명이� 저작권침해� 혐의로� 서류송치가� 된� 사건이다.12)

11)�大阪高判令和元⦁11⦁1平成31年(ウ)第280号.
12)� 동경신문,� '리치사이트� 운영� 용의로� 경시청이� 처음� 적발-해적판사이트에� 유도',� 2022년� 1월� 24(https://www.to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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➁ 이�사건은�영화�해적판�리치사이트인� '무료영화클럽'의�운영자�1명이�체포된�사건
이다.�체포�용의는�웹사이트의�운영자가�자신이�운영하는�리치사이트를�통하여�다른�해

적판�사이트에�업로드�되어�있는�침해�저작물의�링크�정보를�제공하여�이용자를�유도하

였다는� 저작권� 침해� 혐의이다.

일반사단법인�콘텐츠�해외유통촉진기구(CODA)의�조사에�따르면13)� 용의자가�운영하

는�리치사이트는�일본의�영화�제작사� ‘토에(東映)'와� '토호(東宝)'가�저작권자인�일본�영
화와�서양�영화,�드라마�등�6000편의�침해�저작물의�링크�정보를�제공하고�있으며�침해�

저작물은�해외�온라인�스토리지�사이트에�업로드�되어�있고�스트리밍�재생이�가능하도

록�되어�있다.�하나의�링크를�삭제하여도�다른�링크가�기능하도록�하나의�침해�저작물에�

여러�개의�링크�정보가�제공되어�있으며�광고�수익을�얻을�목적으로�운영된�것으로�보도

되었다.�이번�사건은�성인물이�아닌�일반�영화작품에�관한�리치사이트의�적발로써�일본

에서는� 처음� 있는� 일이라고� 한다.

➂ 이�사건은�광고�수입을�얻을�목적으로�해외에�있는�서버를�이용하여�일본의�출판사
인�소학관(小学館)�발행의�만화�등을�무단�복제하여�게재한�해적판�사이트로의�접속을� �
유도하는� 리치사이트인� '만화� 천국(漫画天国)'의� 운영자� 1명이� 저작권법� 위반� 혐의로�
서류�송치된�사건이다.14)�소학관은�이미� '만화�천국'의�운영자�정보�공개를�인정하는�가

처분�결정을�얻었으나�운영자가�자신의�사이트를�폐쇄함에�있어�다른�리치사이트를�소

개하는� 등� 마지막까지� 불법적인� 운영을� 유지하여� 이번� 형사� 사건으로� 이어졌다.�

앞의�사안에서�엿볼�수�있듯이�개정�이후�저작권법의�운영은�민사�사건�보다는�형사�

사건이�중심이며�아직�개정�저작권법이�적용되어�소송까지�이르게�된�사안은�보이지�않

는다.�형사�사건에는�국가�권력이�동원되고�국가�권력은�사회�정의에�반하는�경우에�동

원될�필요가�있다는�것을�고려해보면,15)� 대중�매체를�통한�일련의�형사�사건의�보도로

yo-np.co.jp/article/156118)(2022년� 5월� 17일� 열람).�
13)� 마이나비� 뉴스,� '위법한� 영화� 리치사이트� 운영자� 체포',� 2022년� 2월� 2일(https://news.mynavi.jp/article/20220

202-2263310/)(2022년� 5월� 17일� 열람).
14)� 네토라보,� '리치사이트� 만화천국� 운영자가� 저작권법� 위반� 혐의로� 서류� 송치',� 2022년� 2월� 3일(https://nlab.itme

dia.co.jp/nl/articles/2202/03/news104.html)(2022년� 5월� 17일� 열람).

4.� 개정� 저작권법과� 형사� 사건과의� 관계



- 7 -

부터는�리치사이트에�의한�해적판�이용이�만연하고�그�피해가�막대한�일본의�상황을�엿

볼�수�있으며,�이에�대하여�일본은�해적판�근절에�관한�강력한�대중�메시지가�필요하였

다는�것을�짐작할�수�있다.�다만�과도한�형사�사건화는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이나�웹사이트�

운영을� 통한� 정당한� 창작� 활동을� 위축시킬� 우려도� 있다는� 점에서� 주의가� 필요하다.

개정�저작권법은�일정한�요건�하에�리치사이트에�대한�링크�정보를�제공하여�이용자

의�이용을�용이하게�하는�행위(제113조�제2항)와�자신이�운영하는�웹사이트에�링크�정

보가�제공되는�것을�알면서�방치하는�행위(제113조�제3항)를�규제하고�있다.�다만�앞의�

형사�사건들에서�알�수�있듯이�현재�일본�사회에서�문제가�되고�있는�리치사이트�관련�

사안은�개정�저작권법�위반�혐의가�명확하여�요건�사실의�주장과�입증에�관한�별도의�

법리� 해석을� 필요로� 하지� 않는� 것이� 대부분이다.

개정�저작권법의�규제�행위와�앞의� (2)에서�소개한�형사�사건�3건과의�관계를�간단히�

살펴보면�우선�사건�기사로부터�이�사건�관련�웹사이트들이�제113조�제2항�제1호･제2
호에�해당하는�리치사이트라는�점에는�거의�의심할�여지가�없다.�특히�➀사건의�경우는�
침해�저작물의�편수가� 3만� 편이라는�점,�➁사건의�경우는�침해�저작물의�편수나� 이에�
대한�복수의�링크�정보를�설정한�점,�➂사건의�경우는�다른�리치사이트를�소개한�점�등
은� 리치사이트의� 위법성을� 긍정하는� 요소로� 평가될� 수� 있다.�

침해�요건의�충족성에�관하여�본다면�3건의�사건�모두,�제113조�제3항의�리치사이트�

운영의� 방치행위가� 문제가� 되었다고� 보기보다는,� 리치사이트� 운영자가� 침해� 저작물인�

것을�알고�있으면서도�그�링크�정보를�제공하여�이용자를�자신의�사이트에�유도하는�행

위로,�적어도�제113조�제2항에�해당하는�침해�행위라고�판단한�것으로�보인다.�만약� '머

나먼�꿈의�터'� 사건처럼�이용자에�의한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이�있다거나�저작권자에�의한�

삭제�요청�등의�요소가�있다면�제113조�제3항의�침해�가능성도�검토될�수�있을�것으로�

보인다.

즉� '머나먼�꿈의�터'�사건은�개정�저작권법�이전의�사건이지만�행위�자체로만�보면�앞

의�형사�사건들과�같이�적어도�제113조�제2항에�해당하는�사안이며,�또한�재판소의�사

실�인정에�의하면�이용자에�의한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�행위가�있었고�피고인들이�이용자를�

유도하는�웹사이트의�디자인�구성이나�링크�정보의�이용�등에�관한�기술적�운영이나�관

리가�이루어진�점을�고려한다면�제113조�제3항에도�해당할�가능성이�높은�사안이라고�

생각한다.�무엇보다도�이�사건에�주목할�점은�피고인들의�공동정범성이�쟁점이�되었다

15)� 계승균,� '패러디와� 저작권� 침해',� 저작권� 문화� 제314호,� 2020년� 10월,� 26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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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�점이다.�즉�앞에서�소개한� (2)의�형사�사건들은�단독�범죄이어서�침해�주체성�문제는�

일어나지�않지만�만약� '머나먼�꿈의�터'�사건이�개정�저작권법�하의�사안이었다면�공동

정범성에� 관한� 법리� 해석이� 필요하게� 될� 사건으로� 추측된다.�

이에�관하여�이�사건�판결은�➀동일�행위자에�의한�침해�저작물의�업로드�행위와�링크�
정보의�제공�행위가�일련의�흐름�속에서�이루어지고�➁묵시적�의사�연락�하에�이�행위
들을�조장하는�리치사이트의�운영이�이루어지고�있다고�평가되는�경우에는�저작권�침해

죄의�공동정범성이�인정된다는�선례를�제시하고�있다.16)� 침해�규모가�큰�리치사이트의�

경우�복수인에�의하여�운영되는�경우가�종종�있기�때문에�이�규범은�향후�복수인의�침해�

주체성�판단에�관한�개정�저작권법의�해석에�참고가�될�것이라�생각한다.�특히�묵시적�

의사�연락이라는�주관적�요건의�완화는�복수인의�침해�주체성을�인정하기�쉽게�하는�요

소로� 작용할� 것으로� 보인다.

� �

일본의�개정�저작권법에�의한�리치사이트의�규제는�해적판�유통의�직접�규제만으로는�

문제�해결이�충분하지�않기�때문에�해적판�유통에�간접적으로�관여한�행위를�침해�행위

로�의제하는�등�침해�범위의�확장을�시도하는�입법�정책이다.�개정�저작권법은�시행이�

된지�얼마�지나지�않았지만�입법�형태의�측면에서�보면�일본�헌법에서�보호되는�표현의�

자유를�부당하게�제한하는�결과를�초래하지�않도록�일정한�요건�하에�규제의�대상이�되

는� 것과� 그렇지� 않는� 것을� 구별하고� 있다고� 평가할� 수� 있다.�

일본은� 현재� 형사� 사건을� 중심으로� 리치사이트� 운영자의� 규제가� 이루어지고� 있으며�

리치사이트의�운영자는�저작권자로부터�링크�정보의�삭제�요청에�대하여�적절한�대응을�

하지�않는�경우에는�제113조�제3항이�언급한�특별한�사정의�유무에�관계없이�민사･형
사상의�규제�대상이�될�수�있다.�리치사이트�운영자에게�적극적�대응을�요구한다는�점은�

한국의� 입법� 정책의� 수립이나� 운영에� 참고가� 될� 것으로� 기대된다.�

일본에서는�리치사이트로�인한�해적판�피해는�여전히�발생하고�있어�사회적�규범�형

성에는�시간이�걸릴�것으로�보이지만�개정,�저작권법의�시행은�인터넷상의�해적판�근절

에�일정한�효과를�얻고�있는�것으로�보고된다.17)�향후�실무�운영을�통하여�법적�안정성�

16)�仲道祐樹,� 'リーチサイトの運営と公衆送信権侵害罪の共同正犯の成否',�法律時報 第93巻 第4号,� 2021年 130
頁.

5.� 나가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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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상과� 적용� 범위의� 명확성� 확보를� 해� 나갈� 것으로� 보인다.�

한국도�일본의�개정�저작권법을�참고로�리치사이트�규제를�위한�관련�규정이�저작권

법�전면�개정안에�포함되어�국회�논의가�진행�중이다.18)� 이와�병행하여� 2021년� 한국�

대법원은� 침해� 저작물의�대한�링크�정보의�제공자가�정범이�공중송신권을�침해한다는�

사실을�인식하면서�링크�정보를�영리적･계속적으로�제공하는�행위에�대하여�정범의�범
죄를� 용이하게� 한다는� 이유로� 방조범� 성립을� 인정하였다.19)

대법원�판결은�일본�개정�저작권법에는�없는�영리성�등의�요건을�제시하고�있는데�대

법원�판결이�개정안과�어떠한�관계에�있으며�이번�개정안이�해적판�근절에�실효적인�입

법형태인지에� 관하여� 다시� 한� 번� 살펴볼� 필요가� 있다고� 생각한다.

17)� 일본� 레코드� 협회(RIA)는� 올해� 2월� 25일에� 위법음악� 어플⦁리치사이트의� 이용실태에� 관한� 조사� 결과를� 발표하였
다.� 이� 조사에서� ①위법음악� 어플의� 이용자수는� 전년도� 62만� 명에서� 37만� 명으로,� ②리치사이트의� 이용자수는� 5
9만� 명에서� 39만� 명으로� 크게� 감소하였고� ③과거에� 위법음악� 어플⦁리치사이트를� 이용하였지만� 이용을� 그만둔�
이용자가� 현재� 음악� 시청� 방법으로서� 이용하고� 있는� 것은� 정액제� 음악� 송신� 서비스가� 상위를� 차지하고� 있다고�
발표하였다(https://www.riaj.or.jp/news/id=303)(2022년� 5월� 20일� 열람).

18)� 도종환� 등,� '저작권법� 전부개정법률안� 의안번호2107440'(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
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)(2022년� 5월� 27일� 열람).

19)� 대법원� 2021.� 9.� 9.� 선고� 2017도19025전원합의체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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